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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“김포공항 일대 15층→30층 , 고도제한 완화”보도관련  

□ 공항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는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서

추진 중인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기준에 대한 

검토를 거쳐 적용이 가능합니다.

□ 지난 ‘18.8.16일 우리부는 공항주변의 장애물 설치 관련한 비행

안전을 검토 , 분석하기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

고시 하였으나, 이는 향후 국제기준 개정에 대비하여 국내의

제도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이며,

ㅇ 현재, ICAO에서는 전담팀(T/F)을 구성하여, 모든 체약국에서 

적용되고 있는 장애물제한표면 개정, 항공학적 검토 절차 등을

논의 중에 있는 바, 이러한 ICAO의 국제기준이 개정된 이후

에나 국내 공항의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에 대한 검토가 

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<관련 보도내용 (서울신문, 8.27) >

ㅇ 김포공항 일대 15층→30층, 강서구, 시범사업속도 낸다.

- 7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

- 국토부 지정 교통연구원과 새달 후속사업 추진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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